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
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
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

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4. 작성 기준일 : 2011년 02월 01일 
 
5. 효력이 발생한 날 : 2011년 02월 2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
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

자협회(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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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

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

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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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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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A0343) 

(종류) 클래스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0344 32714 A0345 A0346 A0347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

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
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주  1)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
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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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업자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

자신탁(주식) 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프랭클린템플턴 그

로스 증권 모투자

신탁 (주식) 
투자목적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

을 추구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

식)』(위 Ⅱ.1의 표 참조) 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

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

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

다.  

 

* 벤치마크 : KOSPI(100%)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

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아래와 같은 투자 전략을 갖습니다. 

 

가. Bottom Up 리서치 

- 사전 기업방문을 필수로 하며 이를 통하여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 

- 시장의 Consensus와 무관한 독립적인 분석과 전망으로 시장의 이해부족 

(Misperception/Under-research)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과수익 창출 추구 

- 장기 이익전망을 통하여 종목선정 

• Business Cycle을 고려한 이익 추정으로 기업의 변화방향을 이해 

• 성장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고려 

•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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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평가된 주식 발굴 

-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Market Price)이 내재가치 (Intrinsic Value)보다 싼 주식을 발굴하

여 매수 추진 

-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Valuation 을 실시하며, 기업/산업별 다양한 특징도 함께 고려

하여 기업을 평가 

- P/B, P/E, EV/EVITDA 등의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주식 자체의 Quility 또한 고려하여 

종목 선정  

 

다.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과 유니버스 구성 

- 자산가치 (Asset Value), 수익가치 (Earnings Power Value), 성장가치 (Value of Growth) 

세 요소를 고려하여 내재가치 (Intrinsic Value) 대비 저평가된 기업 선정  

- 투자 유니버스는 시장의 스타일 및 규모 구분과 상관없이 저평가된 종목들로 구성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

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

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

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

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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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2)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결제와 관련한 송

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

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

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

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의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되, 국내주식 대비 해

외주식 투자 시의 투자위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주식 투자 시의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기 대 

수익률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위 험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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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체 투자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상대적  

위험수준(주1)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높은 위험에 해당하
는 등급입니다. 펀드의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또
는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투자위험 
등급입니다. 주식이 아닌 위험 자산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예
상수익률변동성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와 비슷할 경
우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
사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위험등
급에 해당되는 개별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은 아래의 
다른 위험등급의 경우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
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선진국이 아닌 시장, 특정
섹터나 업종들, 코스닥시장처럼 특정목적을 가진 시장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국내시장이나 선진국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보다 예상수익률변동성이 훨씬 클수 있습니
다. 

2등급 높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두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
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60% 내외인
주식혼합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내외를 구분하
지 않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그 정도일 때에 해당됩니다.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자산들에 주로 투자하더라도 그러한
주식혼합형펀드와 유사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보인다면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3등급 중간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세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
당하는 등급입니다. 주로 주식과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들에 함께 투자하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투자등급 이하 국내채권 등에
의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고위험고수익채권형펀드,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채권
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
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펀드가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증권
신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 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네번째로 높은 위험에 해
당하는 등급입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과 유동
성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채권형펀드들이 이 등급에 해당
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등급의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투자
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이 위험등급에 해당됩니다. 

5등급 매우낮은위험 

당사의 펀드들을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투자위험을
분류할때 5가지 위험등급 분류중 가장 낮은 위험에 해당하
는 등급입니다. 국공채 또는 높은 투자등급의 채권이면서 만
기가 매우 짧은 채권들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 등급
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집합투자기구(MMF)들이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은행 CD와 비슷한 예상수익률변동성을 가진 단
기채권형펀드들도 이 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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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당사의 위험등급은 펀드들의 예상수익률변동성을 참조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의 표현에서 "낮은", "매우낮은" 등의 의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사의 5가지 위험등급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그 상대적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매우낮은위험"에 해당하는 위험등급 5의 경우에도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등의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상기에 의한 등급보다 낮은 위험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11.02.01.현재)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오성식 1963년 CIO 20개 9,964억 

한국투신운용(1989-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1999-2001) 
당사 주식운용CIO(2002-현재) 

팀공동운용

강정구 1968년 이사 20개 9,964억 

동양종합금융(1994-2000) 
삼성증권(2000) 
AIG자산운용(2000-200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2008-2009) 
당사 주식운용팀(2009-현재) 

팀공동운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펀드구조 및 명칭변경 전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

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

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설명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

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란 해당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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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4.01~

10.03.31)

(08.04.01~

10.03.31)

(07.04.01~ 

10.03.31) 

(05.04.01~

10.03.31)

(01.08.28~

10.03.31)

집합투자기구 44.58 2.92 9.72 13.97 18.48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호 

비교지수 40.34 -0.33 5.24 11.88 13.35

주1) 비교지수 : KOSPI(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별 수익률이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9.04.01~

10.03.31)

(08.04.01~

09.03.31)

(07.04.01~ 

08.03.31) 

(06.04.01~

07.03.31)

(05.04.01~

06.03.31)

집합투자기

구 

44.58 -26.73 24.68 4.48 39.37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호 

비교지수 40.34 -29.21 17.31 6.84 40.79

주1) 비교지수 : KOSPI(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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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구분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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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5.판매사 

랩어카운트 

6.판매사 특정금전

신탁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7650% 

판매회사 보수 연 0.7500% 연 1.5900% 연 0.8000% 연 0.1000% 연 0.0300% 

수탁회사 보수 연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000% 

기타비용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5550% + 

실비 
연 2.3991%  

연 1.6050% + 

실비 

연 0.9050% + 

실비 

연0.8350% + 실

비 

합성 총 보수•비용 비

율(연간, %) 
- 연 2.3991%  - - - 

증권거래비용 - 연 1.0149%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근 설정된 클래스 또는 

총보수비율(기타비용제외)이 해당 클래스와 가장 근접한 클래스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투

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

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주6) Class C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는 2011년 5월 2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1년 5월 3일부터 2012

년 5월 2일까지는 연 1.39%,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20%,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00%로 인하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비용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익증권  
 

262,285 

 

613,734 

  

1,001,207 

 

2,152,665 

Class C 수익증권 

(이후 보수 인하분 반영) 

 

251,906 

 

726,935 

  

1,177,724 

 

2,517,340 

Class C-e 수익증권 
 

168,525 

 

531,275 

  

931,207 

 

2,119,689 

Class C-I 수익증권 
 

95,025 

 

299,566 

  

525,073 

 

1,195,2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Class C-F 수익증권 
 

87,675 

 

276,395 

  

484,460 

 

1,1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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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

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

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4개월째입니다. 

 

2. 과세  

※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

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

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

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

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동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 소득 및 농특세만 해

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

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

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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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가입일      

2009.1.1 2009.7.1 2009.12.31 2010.6.30 2010.12.31 2011.6.30 2011.12.31 

     

    

 

3년차분  5%소득공

제 

   2년차분 10%소득공제  

      

 1년차분 20%소득공제  

    

 

※상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세제우대는 2009년 03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

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

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

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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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

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

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

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

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게시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6

종류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Class C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

자 하는 투자자 

Class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lass C-F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인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인 법인 
4.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판매사 랩어카운트를 통해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6.판매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

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T일 T+1일 T+2일 

      

      

입금일 

(3시 이전) 
기준가적용일 

 

입금일 

(3시 이후) 
 기준가적용일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원)

을 적용합니다. 

 

(라)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 

 

자투자신탁에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모투

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한 당일에 공고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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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②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T+3일 

      

      

환매청구일 

(환매청구기산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

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T+2일 T+3일 

        

        

환매청구일 (환매청구기산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③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 없음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⑤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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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Ⅳ.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제9기 반기 제8기 제7기 
대차대조표 

2010-02-27 2009-08-27 2008-08-27 

운용자산 136,217,205,761 164,452,688,540 170,289,292,612

  증권 134,622,337,875 161,152,359,370 159,377,451,755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94,865,486 329,170 481,840,857

  기타 운용자산 1,500,002,400 3,300,000,000 10,430,000,000

기타자산 1,991,658,021 3,735,158,546 3,085,635,425

자산총계 138,208,863,782 168,187,847,086 173,374,928,037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499,189,045 4,081,668,204 3,935,750,454

부채총계 1,499,189,045 4,081,668,204 3,935,750,454

원본 143,020,777,920 171,098,077,192 205,975,075,082

수익조정금 -6,941,547,058     

이익잉여금 630,443,875 -6,991,898,310 -36,535,897,499

자본총계 136,709,674,737 164,106,178,882 169,439,177,583

제9기 반기 제8기 제7기 

손익계산서 2009-08-28~2010-02-

27 

2008-08-28~2009-08-

27 

2007-08-28~2008-08-

27 

운용수익 2,700,815,296 27,091,560,982 -29,181,111,111

  이자수익 37,803,072 167,496,040 405,016,317

  배당수익 1,437,610,950 1,800,252,740 3,094,427,315

  매매/평가차익(손) 1,162,631,950 25,086,592,885 -32,788,550,110

  기타 수익 62,769,324 37,219,317 107,995,367

운용비용 2,070,371,421 3,708,159,525 5,718,661,576

  관련회사 보수 1,964,274,351 3,674,544,038 5,648,615,404

  매매수수료 3,891,394 8,342,885 10,135,943

  기타 비용 102,205,676 25,272,602 59,910,229

당기순이익 630,443,875 23,383,401,457 -34,899,772,687

매매회전율(%) 73 241 151

 


